
계절수업 수강료 반환 기준

1. 관련근거

  ▷ 교육부 고시 제 83호 대학등록금에 관한규칙

     제 6조 제 2항 관련(등록금의 반환기준)

  ▷ 학사운영규정 제 9장 계절학기

 2. 계절수업 수강료 반환 기준

  가. 교육부 고시의 ‘등록금의 반환기준’은 정규학기 일수를 근거로 반환금액을 산출하므로 이를 

계절학기에 적용 계절수업 일수 총 15일을 4개 분기로 나누어 수업일수 경과에 따른 계절

수업 수강료 반환금액을 산출 함. 

    
  나. 교육부 등록금반환기준 적용 계절학기 수강료 반환 기준(표)

    

교육부 고시 정규학기

 등록금 반환기준일 

교육부 고시 정규학기 

반환금액

계절수업 수강료

반환기준일 적용

계절수업 

반환금액 적용

학기 개시일 전 전액환불 학기 개시일 전 전액환불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해당액
학기 개시일부터 4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해당액

학기 개시 후

5일 ~ 8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해당액

학기 개시 후

9일 ~ 11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반환없음

학기 개시 후

12일 이후 
반환없음

                                                                                   끝.

 


